
제 1 조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7,165,366,593           214,952,000         

일반회계 4,781,366,815           143,441,000         

일반회계 4,781,366,815           143,441,000         

기타특별회계 1,834,699,558           55,034,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6,708,000              801,000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21,718,831              651,000             

경륜사업특별회계 32,130,000              963,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9,549,741             11,986,000          

교통사업특별회계 51,893,339              1,556,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6,690,000              2,900,0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34,047,213             28,021,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9,004,000               270,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293,000               38,000              

유료도로특별회계 54,580,013              1,637,000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104,338,833             3,130,0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13,802,900              414,000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57,617,924              1,728,000           

재정비촉진특별회계 4,774,200               143,000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403,802               282,000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비특별회계 17,147,762              514,000             

공기업특별회계 549,300,220             16,477,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7,266,444             8,317,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5,199,425             6,155,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66,834,351              2,005,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874,095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208,000,000천원, 특별회계 112,400,000천원이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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